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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근,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중지되었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이 개발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바, 

  ○ 청정괴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한

강수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인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 충북도민의 결집과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었던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 규탄

○ 상주시 및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즉각 중지 촉구

○ 향후 충청북도의회의 개발저지를 위한 의지 표명



-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
성      명      서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개발논

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 일대에 충북도민

의 결집과 대법원 판결로 저지되었던 온천개발을 또다시 추진

하여 충북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충북도민은 그간 문장대 온천개발 시도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다가 결국 두 번에 

걸친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서야 중단되었던 일련의 사태를 

생생하게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아픔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온천개발사업을 재추

진  하는 것은 양 지역주민의 갈등을 다시 심화시키고 우리 충북

도민의 환경보전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합법

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을 강력히 밝혀둔

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은 청정괴산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산

막이옛길, 화양계곡 등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휴양지로 만

들었으며 지난, 2011년도에는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여 

세계인들에게 우리 청정 자연환경을 선보일 준비에 한창이

다.

 이웃에 큰 경사가 있으면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

일지인데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자기의 이익

만을 위한 온천개발을 다시 추진하여 160만 충북도민은 물론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생태계

를 파괴하는 엄청난 환경재앙을 가져오게 될 행위를 앞장서

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웃인 충북도민은 물론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우리 자손에게 청정한 자연을 남겨주어야 할 책무를 망각함

으로써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후세에 기억되어 질 것이

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초당적 자세로 정부, 국회에 개발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160만 도민들이 모두 하나되어 충북사랑의 애향심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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